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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 ․소비세 도입과 세원배분 방안

한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이  상  범

Ⅰ. 서론

국세의 지방이양은 지방의 재정력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으로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추가적으로 증대시키지 않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원의 재배분방안을 모색

하되, 가능한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손희준, 2003).

현행 지방세 제도의 문제점은 세수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 중심(재정자립 기반 취

약)이라는 것이며, 지역별 편차 역시 심하여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서 소비 관련 세원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지방세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정분권 및 재

정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하여 재산과세 중심의 현행 지방세 

체계를 조정 ․보완하는 장치로서 지방소득 ․소비세를 도입하였다. 지방소득 ․소비세는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이 좋아 지방세수 확충에 안정적이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로 인한 소득과 소비증대가 지방세체계로 흡수될 수 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에 도입된 지방소득 ․소비세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서 

세재개편, 종부세 위헌판결, 수도권 규제완화 등 급격한 지방재정의 감소에 따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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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의 차원으로 도입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에 자주재원과 자립기반을 확

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약 80대 20의 국세대 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제고

하는 비전으로서 도입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도입된 지방소득 ․소비세는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해서는 한계

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각종 세제개편과 부동산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감

소를 보전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현재 명목

상 지방소득세의 세목을 가지고 있을 뿐 세수의 규모는 이전의 주민세와 별다른 차이

가 없으며, 지방소비세의 경우 세수 대부분이 시도로 귀속(시도세)되며, 세수규모 및 

도입방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구체적인 배분기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시군구의 지방세입은 오히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되어 별

도의 재정보전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재정분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

한 지방소득․소비세의 재원배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여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세원

배분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내용

1. 지방소득세의 도입 개관

이번에 도입된 지방소득세는 ① 국세인 소득세에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종업원할 사업소

세를 지방소득세로 통합하는 한편, ②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편하였다(제176조의8~179조의10).

<표 1>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목개편(2010년 기준)

현  행 개  편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소득분 (6.9조) 지방소득세

(7.5조)균등할 사업소세 종업원분 (0.6조)

사업소세
종업원할 주민세 균등분 (0.18조) 주민세

(0.3조)재산할 사업소세재산분 (0.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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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지방소득세는 일단 현행 소득할 주민세의 부가세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의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 향후 납세자 불편 및 징세비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으로 국세와는 별도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도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신설하였다. 즉, 기

존의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세인 주민세는 ①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일정액을 부

과하는 균등할(均等割) 주민세와 ② 개인과 법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할

(所得割) 주민세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 중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농
업소득세에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세율 10%)되고 있어 주민세의 재원이 국세의 세수

변동 및 감세정책에 종속되어 예측가능한 세수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지방소

득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세 개편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

보하기 위하여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였다. 

<표 2> 주민세 및 사업소세의 유형 및 내용

유 형 내  용

균등할

주민세

개인균등할 개인에게 균등한 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법인균등할 법인에게 균등한 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소득세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법인세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농업소득세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

소세

재산할 사업장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

종업원할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하는 사업소세

또한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중앙․지방간, 자치단체간에 세수의 변동은 없으나, 국

세로부터 독립적인 지방세의 위상을 확립하고, 서로 다른 성격의 세금이 하나의 세목

에 통합되어 있던 것을 각각 소득과세(지방소득세)와 재산과세(통합 주민세)로 체계적

으로 분류하였다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지방소득세의 도입에 

따른 세목개편으로 사업소세 세목을 폐지(지방세법 제6조)하고 자치구에 대해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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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 세수분을 자치구의 세수(지방세법 제6

조의 4)1)로 하여 이번 세제개편으로 자치구의 과세자주권 및 재정자율성에 심각한 

훼손이 예상된다. 

2. 지방소비세의 도입 개관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지방세목으로 전환하여 도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액의 5%(‘10년 기준, 2.4조원)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민간최종소비지출지

표에 의해 시․도에 세수를 귀속시키되, 지역별 세원편차를 감안하여 수도권․광역시․도
(100 : 200: 300)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지방세법 159조~159의5)하였다.

지방소비세의 가중치 부여방식에 따른 세액배분을 살펴보면, 해당 도의 지방소비세

액은 지방소비세 총액 ×〔해당 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지수(소비

지수) × 해당 도의 가중치/각 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으

로 구하게 된다(<표 3> 참조). 

<표 3> 지방소비세 배분 예시

구분
가중치 미적용시 가중치 적용시

소비지출(A) 배분비율 가중치(B) 소비지출(AxB) 배분비율

수도권 (a) 200원 (a/b) 67% 100% 200원 29%

지방 100원 33% 500% 500원 71%

계 (b) 300원 700원

 

지방소비세 배분시 가중치를 적용한 까닭은 현재 지방소비세의 세원 대부분이 수도

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여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더라도 재정확충

의 효과가 주로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하여 지역 소비수준을 대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세수를 배분하

되, 재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세수가 배분될 수 있도록 권역별 가중

치를 부여한 것이다. 가중치 부여(100-300%)에 따른 효과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만을 

1) 지방세법 제6조의4(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제3장제1절제3관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1절의2제3관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제6조제1항제1호라목 및 차목
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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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할 경우 보다 지방소비세액의 편차가 수도권에서 개선되지만, 지표의 특성

상 소비행위가 많이 이뤄지는 대도시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배분기준으로 삼는 한, 여전히 세수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표 > 참조). 표를 살펴보면, 지방소비세의 세수는 약 

52.7%가 수도권·광역시에 집중됨을 알 수 있다. 

<표 4> 시 ․도별 지방소비세 배분비율 

(단위: 억원, %)

구분
민간최종소비지출
(2007년 기준)

지방소비세 추계치
(2010년 기준)

지역별 가중치적용
(2010년 기준)

지역 금액 비중 배분 비율 배분액 가중치 비율 추정액

서울 1,388,761 27.1 16.0 3,885 1.0 13.8 3,320 

부산 353,745 6.9 8.1 1,980 2.0 8.5 2,050 

대구 233,522 4.6 5.4 1,312 2.0 5.8 1,390

인천 257,967 5.0 3.0 722 1.0 3.0 710 

광주 139,750 2.7 3.2 786 2.0 3.3 790 

대전 154,479 3.0 3.6 869 2.0 3.4 830

울산 116,229 2.3 2.7 657 2.0 2.5 590

경기 1,204,984 23.5 13.9 3,384 1.0 12.4 2,970

강원 128,825 2.5 4.5 1,083 3.0 4.7 1,140 

충북 124,425 2.4 4.3 1,048 3.0 4.5 1,090

충남 170,784 3.3 5.9 1,443 3.0 5.9 1,420

전북 145,537 2.8 5.0 1,223 3.0 5.7 1,380

전남 139,860 2.7 4.8 1,177 3.0 5.6 1,340

경북 221,336 4.3 7.6 1,861 3.0 8.7 2,080

경남 295,873 5.8 10.2 2,481 3.0 10.4 2,500

제주 50,764 1.0 1.7 423 3.0 1.7 410 

합계 5,126,840 100.0 100.0 24,334 - 100 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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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에 따른 쟁점사항 

1. 세원의 편중문제

지방소비세의 세원 편중 문제는 인구가 많고, 대도시 위주로 세원이 편중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안부에서는 권역별 가중치 및 지역상생발

<표 5> 지방소비세 도입효과 전망
(단위: %, 10억)

구분

지방교부세 민간최
종소비
지출 
최근3
개년 
전국 
비중

지방
소비세
추정 
증가액
(C)

지역별가중치적용 재원증감액

지역
별가
중치
(D)

가중치
적용후 
지역별
배분비
율

지방
소비세
추정
증가액
(E)

(E-A) (E-B)

최근 
3개년 
전국
비중

지역별 감소액

(A) (B)

전 국 100 450 2,250 100 2,400 - 100 2,400 1,950 150

서 울 1.9 8.5 43.5 24.4 586 1.0 13.8 332 324 289

부 산 2.9 13 64 7.5 180.5 2.0 8.5 205 192 141

대 구 2.7 12 60 5.1 122.5 2.0 5.8 139 127 79

인 천 1.1 5 24 5.2 126 1.0 3.0 71 66 47

광 주 1.8 8 40 2.9 69.5 2.0 3.3 79 71 39

대 전 1.1 5 24 3.0 73 2.0 3.4 83 78 59

울 산 1.0 4.5 21.5 2.2 52 2.0 2.5 59 55 38

경 기 7.3 33 164 21.8 523.5 1.0 12.4 297 264 133

강 원 10.2 46 230 2.8 67 3.0 4.7 114 68 -116

충 북 7.2 32.5 161.5 2.7 64 3.0 4.5 109 77 -53

충 남 8.5 38 191 3.5 83.5 3.0 5.9 142 104 -49

전 북 10.3 46.5 232.5 3.4 81 3.0 5.7 138 92 -95

전 남 14.5 65 325 3.3 78.5 3.0 5.6 134 69 -191

경 북 14.7 66 330 5.1 122.5 3.0 8.7 208 142 -122

경 남 12.1 54.5 271.5 6.1 147 3.0 10.4 250 196 -22

제 주 2.9 13 66 1.0 24 3.0 1.7 41 28 -25

수도권 10.3 46.5 232 51.5 1,235.5 - 29.2 701 655 469

비수도권 89.7 403.5 2,018 48.5 1,164.5 - 70.8 1,699 1,296 -319

* A: 지방소비세 분리에 따른 내국세 총액감소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금액
  B: A + "각종 세제개편을 포함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내국세 총액감소로 지방교

부세가 감소하는 금액(200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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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금 도입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자연감소

분 및 각종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액의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급격

한 감소를 지방소비세로 보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원의 편중 문제는 2가지 측면을 고려하

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세의 이양으로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자연감소

분을 산정하여 살펴보고, 둘째, 지방소비세 재원배분시 지역별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권역별 가중치 적용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시 자치단체별 재원 증감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

과 같다.

상기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도입된 지방소비세로는 각종 세제개편 

및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보전에는 현저히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

으며, 특히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경우는 대도시권역으로 재정보강이 장기적으로 이루

어 질 수 있으나, 그 외의 지역은 장기적으로 재정보전이 더욱 어려운 실정으로 지방

소비세 도입에 따른 세원 편중의 문제는 갈수록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2. 재원의 배분 문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효과를 배분하기 위하여 재정보

전금 제도 활용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즉,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효

과를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하여 재정보전금 제도를 활용(지방재정법 제29조)하

여 순증하는 지방재정 약 1.5조원2) 가운데 5,000억원(36%) 가량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의 27%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 47%를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지방재정법 제29조), 재정보전금의 배분은 특별재정보전금을 

공제한 총액의 50%를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40%를 조세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를 재정력지수에 따라 배분한다. 따라서 재정보전금을 이용하여 지방소

비세를 배분할 경우 대부분의 군지역은 배분비율이 낮고 인구 또한 적기 때문에  지

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재원배분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소비세는 시도세로 시도의 경우 재원의 순증으로 특별한 재원부담이 없

2)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순증가분은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4,700억원, 시도세 
전출금 자연증가 1,20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3,000억원을 공제하여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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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시군구의 경우는 종부세 위헌결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급격한 감소와 각종

세제개편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표 

6> 참조). 

<표 6> 부동산교부세 연도별 교부내역

(단위 : 억원)

연도 종합부동산세수
부동산교부세 교부내역

재산세감소분 거래세감소분 균형재원 소계

2005 6,426 3,930 0 0 3,930

2006 17,180 3,840 4,827 1,533 10,200

2007 27,671 772 9,199 8,921 18,892

2008 23,601 232 7,465 29,325 37,022

2009 14,882
  ※‘09-10년도 부동산교부세는 추정액임.

2010 10,461

또한 지방소비세수의 약 40.3%가 특별시·광역시에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대한 재원배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자치구는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과 재

산세율의 인하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도입시 

세원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자치구에 대해 재정보강 대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

다.

Ⅳ.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세원배분 방안

1. 기본방향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세원배분 방향은 첫째, 재정 책임성의 강화이다. 이는 

지방소비세 재원의 이양은 수평적 재정형평성의 고려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책

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초단체 고유재원의 충분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원 배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수평적 재정 형평성의 고려이다. 현행 지방소비세는 시도세로 세수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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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에 귀속된다. 그러나 지방세의 기본원칙으로서 편익과 부담간 조화, 재정수요

에 대응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과세자주권), 재정책임의 향상 측면에서 지

방과 지방간의 재원 형평성은 증진되어야 한다. 

2. 세원배분 방안

1) 세원 배분 비율의 상향조정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재정보전금을 통한 지방소비세의 세원 배분은 인구수 또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각각 배분된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지방세 징수액에 비하여 재정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는 지방소비세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1조5천억 

정도의 규모이지만, 이를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할 경우에는 그 규모가 대폭 축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소비세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배분하는 배분비율이 높아야만 그 효과가 더 가시

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광역과 기초간 지방소비세의 재원배분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즉, 지방소비세 재원 배분시 시군구에 대한 일정비율 배분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총재원의 50%는 광역시도의 재원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시군

구 재원으로 법정 배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공동과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소비세 원칙의 충실 및 재원평형성 동시 고려하

여야 한다. 지방 재정력 확충과 재정력 격차의 완화라는 상반된 두 가지 목표를 달성

해야 하는데, 현재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그 세원배분이 지방재정력 확충에 치중되어 

있고 재정력 격차의 완화라는 목표는 비중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는 광역과 기초간 공동과세 형태로 그 도입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상

반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2) 재정력을 기준으로 한 세원배분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가 배분될 경우, 각 배분방식에 따라 소비세 배분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인구기준으로 배분할 경우 재정규모가 큰 자치단체일수

록 더 많은 소비세를 배분받으며, 재정력 기준으로 배분할 경우 이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재정불균형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재정력 기준에 의한 

배분이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소비세의 도입 목적은 재정분권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한 사회적 편익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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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상기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정보전금을 

통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특히 군지역 같이 지방교부세의 축소에 따른 영향을 

심하게 받는 지역에서 재정력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결국 이러한 재정격차는 지

방소비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영향은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에게 전가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액의 절대 규모를 증가된다고 할지라도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소비지표에 의해 배분되는 지

방소비세의 영향을 장기적으로 자치단체 재정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받을 것이다. 

특히 현행 행안부의 재정보전금을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이 

인구 50만 미만의 경우 27%를 배분하게 되며 특별재정보전금을 공제한 총액의 50%

를 시군의 인구수, 40%를 조세징수실적, 10%를 재정력지수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일부 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지역은 인구가 적어 배분비율이 낮게 형성되어 지방

교부세를 교부받는 것보다 재원배분 효과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세원 배분은 인구와 역재정력지수 또는 최근 3년간 재정력 지

수를 고려하여 기초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군지역과 자치구지역에

서 세수 확충 효과가 나타나 재정 형평화 효과 와 함께 재정력 격차를 줄이는데 뚜렷

한 성과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3)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른 자치구 재정력 강화

현행 자치구의 재정상황은 시세와 자치구세간 세원배분이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고, 

자치구간 재정격차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도세가 7개 ․시군세가 9개 세목인데 반해, 

광역시세는 13개 ․자치구세는 2개 세목(면허세, 재산세)에 불과한(사업소세는 2010년 

세목에서 삭제되고 세수분만 자치구가 배분받음)실정이다. 2009년 기준 도세와 시군

세간 세원배분은 51 : 49 정도이나, 광역시세와 자치구세는 87 : 13 정도로 세수비중

이 매우 영세하다. 또한 상당수의 자치구는 매년 인건비나 보조사업비 부담 등 법정

경비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확보가 되

지 않는 자치구가 전체 69개 자치구 중 59%(41개)이며, 특히, 부산은 15개구 중 14

개, 대구 7개구 중 5개, 광주 5개구 중 5개 자치구가 본예산에 인건비 확보가 안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부동산교부세의 급격한 감소 및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로 

조정교부금 등 자치구 세입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으며, 세출 역시 2006년부터 지방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초과하였다. 

이러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자치구

에 대한 재원배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도입시 세원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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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제외된 자치구에 대해 재정보강 대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방소비세가 재정력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과세 형태로 개정될 경우 자치

구에 대한 세원배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지방소비세의 세원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자치구에 대한 조정재원으로 조정교부금에 “지방소비세”가 

추가되도록「지방자치법시행령」(제117조)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논외의 추가적인 조치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라 사업소세가 폐지에 되

었는데, 이는 자치구의 과세자주권 및 재정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이러한 

세제개편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동차세의 세목이양과 지방소득세를 시군구세로 재편하

는 것도 항구적인 자치구의 재정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Ⅴ. 결  론

본 고는 지금까지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과 이에 따른 세원배분 방안에 대하여 논

의해 보았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어려운 지방재정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

다. 다만,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각 지방자치

단체간의 재정력 격차가 현재보다 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 있다. 즉 지방소

득ㆍ소비세의 도입으로 인해 흔히 말하는‘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격차를 동시에 완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결국은 조세로서가 아니라 재원배분 방안을 첨가하여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과세자주권 확대’라

는 본질적인 재정분권의 수단이 아니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실제로 조세는 재정 

형평화 수단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어느 세목을 도입하든지 지역간의 세수 격차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잘사는 지역에 세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잘사는 지역에 세수가 

증대되는 것은 오히려 공평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세목이양에 따라 자치단

체가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까지 동시에 확보하라는 것은 세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논의는 무수히 많았지만, 정

착 지방자치단체간 특히 광역과 기초간의 수평적 형평성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

되어 왔다. 결국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간 수평적 형평성논의는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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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서 배분비율과 배분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며, 어

떤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간 재정효과가 상반되게 나타나게 된다. 

결국 지방소득 ․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하며, 중앙의 관점 보다는 

지방의 관점에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구현을 위해 구상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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